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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․세출 산안

심  사  결  과  보  고  서

1. 심 사 경 과

 ❍ 제출일자  제출자 : 2007. 6. 18 (거창군수)  

 ❍ 회 부 일 자 : 2007. 6. 19

 ❍ 상정  의결 일자 : 2007. 6. 29 (제2차 산결산특별 원회)

 ❍ 의 안 번 호 : 제 2007 - 17호

2. 세입 산안 비표
(단  : 천원)

구   분 제1회 
추경 산안

기정 산액 증 감 증감률

합    계 276,092,260 251,771,913 24,320,347 9.7

일

반

회

계

    소    계 235,466,236 214,028,209 21,438,027 10.0

 지    방    세 11,746,908 11,746,908 0 0

 세   외   수   입 23,766,058 17,201,726 6,564,332 22.7

 지 방 교 부 세 115,810,940 105,200,826 10,610,114 10.1

 조 정 교 부 4,415,000 3,400,000 1,015,000 29.9

 보    조    79,727,330 76,478,749 3,248,581 4.2

기

타

특

별

회

계

    소    계 21,250,379 20,381,657 868,722   4.3

농공단지조성 566,371 639,559 △73,188 △11.4
주차장 리 699,673 612,586 87,087 14.2
수 질 개 선 10,663,195 10,341,195 322,000 3.1

 주변지역 지 원사업 560,400 530,000 30,400 5.7
주 택 사 업 51,646 39,675 11,971 30.2
기 반 시 설 128,977 100,000 28,977 29.0
농업발 기 7,766,504 7,277,532 488,972 6.7

의료 여 기    599,962     581,610      18,352    3.2

소득생활자 213,651 259,500 △45,849 △17.7
공기

업

특별

회계

    소   계 19,375,645 17,362,047 2,013,598 11.6

상 수 도 공 기 업 6,533,726 5,974,908 558,818 9.4

하 수 도 공 기 업 12,841,919 11,387,139 1,454,780 12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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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세출 산안 비표

(단  : 천원)

구    분 제1회 
추경 산안

기정 산액 증 감 증감률

합   계 276,092,260 251,771,913 24,320,347 9.7

일

반

회

계

소  계 235,466,236 214,028,209 21,438,027 10.0

일 반 행 정 비 54,609,979 49,156,606 5,453,373 11.1

사 회 개 발 비 89,991,031 80,800,221 9,190,810 11.4

경 제 개 발 비 82,724,341 78,711,263 4,013,078 5.1

민  방    비 321,153 331,713 △10,560 △3.2

지원  기타경비 7,819,732 5,028,406 2,791,326 55.5

기

타

특

별

회

계

    소   계 21,250,379 20,381,657 868,722   4.3

농공단지조성 566,371 639,559 △73,188 △11.4

주차장 리 699,673 612,586 87,087 14.2

수 질 개 선 10,663,195 10,341,195 322,000 3.1

 주변지역 지원사업 560,400 530,000 30,400 5.7

주 택 사 업 51,646 39,675 11,971 30.2

기 반 시 설 128,977 100,000 28,977 29.0

농업발 기 7,766,504 7,277,532 488,972 6.7

의료 여 기      599,962      581,610      18,352    3.2

소득생활자 213,651 259,500 △45,849 △17.7

공기

업

특별

회계

    소   계 19,375,645 17,362,047 2,013,598 11.6

상 수 도 공 기 업 6,533,726 5,974,908 558,818 9.4

하 수 도 공 기 업 12,841,919 11,387,139 1,454,780 12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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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심 사 결 과

 ▣ 세입 산 

  ❍ 일반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  ❍ 특별회계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

 ▣ 세출 산 

  ❍ 일반회계

    -  7건에 95,800천원을 삭감 조정,

    -  6건에 1,067,400천원은 조건부 승인.

    -  나머지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  ❍ 특별회계 

    -  2건에 100,000천원을 삭감 조정.

    -  나머지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5. 세입 산안 수정내역 :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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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 분 요구액 조정액 승인액 비 고

합   계 276,092,260 0 276,092,260 삭감 산 
비비 체

일

반

회

계

소  계 235,466,236 0 235,466,236

일 반 행 정 비 54,609,979 감 70,900 54,539,079

사 회 개 발 비 89,991,031 감 4,900 89,986,131

경 제 개 발 비 82,724,341 감 20,000 82,704,341

민  방    비 321,153 0 321,153

지원  기타경비 7,819,732 증 95,800 7,915,532

기

타

특

별

회

계

    소   계 21,250,379 0 21,250,379

농공단지조성 566,371          0 566,371

주차장 리 699,673 0 699,673

수 질 개 선 10,663,195 감 100,000 10,563,195

 주변지역 지원사업 560,400 0 560,400

주 택 사 업 51,646 0 51,646

기 반 시 설 128,977 0 128,977

농업발 기 7,766,504 0 7,766,504

의료 여 기      599,962 0      599,962

소득생활자 213,651 0 213,651

수질개선 비비 증 100,000 100,000

공

기업

특별

회계

    소   계 19,375,645 0 19,375,645

상 수 도 공 기 업 6,533,726 0 6,533,726

하 수 도 공 기 업 12,841,919 0 12,841,919

6. 세출 산안 수정내역(일반 + 특별)

(단 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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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세출 산안 삭감조서

❍ 일반회계 세출 산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
회계별
과 목

사 업 명 요구액 감 액 사  유 비 고
항

계 7 건 95,800 감 95,800

일반
회계

일  반
행정비

기획감사
리

 303 포상
 신+ 안사업평가결과
 우수부서 포상

2,900  2,900  효과미흡 P77

“ 일반
행정 자치행정

 201-01 일반운 비
 청내 음악 방송용 CD  
 제작 구입

17,000  17,000  효과미흡 P96

“
일반
행정 재무행정

 405-01
 승용차(의 용) 구입 40,000  40,000  산 감 P105

“ 일반
행정

략사업
추진

 301-12 기타보상
 인구증가 우수마을
 시상

5,500  5,500  효과미흡 P151

“
일반
행정

략사업
추진

 303 포상
 인구증가 우수 읍면 
 시상

5,500  5,500  효과미흡 P151

“ 농수산
개발

농수산
개발

 307-02
 귀농인 지원사업 20,000     20,000

지 근거
규정마련 후 
검토

P270

“
보건  
생활환경
개선비

수도
사업소
운

 201-01
 일숙직 수당 4,900      4,900

 산 
 이 계상 P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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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특별회계 세출 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
회계별
과 목

사 업 명 요구액 감 액 사  유 비 고
항

계 2 건 100,000    100,000

특별
회계
(수질
개선)

보건  
생활환경
개선비

환경
개선 리

 401-01
 지하수 무료공 시설 
 설치

99,100    99,100

상하수도
사업소“맑은
물공 정책”과 
상충

331p

“
보건  
생활환경
개선비

환경
개선 리

 401-03
지하수 무료공 시설 
설치 부 비

900      900 “ 331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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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별
과 목

사 업 명 요구액 승인액 조건부 승인내역 비고
항

계 6 건 1,067,400 1,067,400

일반
회계

일  반
행정비

재무
행정

 201-01
 근무환경개선
  청사구조변경

18,000 18,000
 시설장비유지비로 
 과목 변경  P104

“
교육
문화

문화  
체육

 307-02
 학교체육시설 사용
료 지원

 15,000 15,000

 련 기   단체와  
     의하여 일률  
지원
 기 마련

P142

“
교육
문화

문화
체육

 401-03 시설비
 골 연습장
 건립사업

500,000 500,000

 본사업 건립에 따른 
제반      상 문제를 
사 에        해결후 
추진

P143

“ 일  반
행정비

략사업
추진

 401-01 시설비
 인구증가 우수마
을 사업비 지원

100,000 100,000

 시상 상마을 조정
 - 6개마을⇒ 3개 마을
 - 최우수 -  
50,000천원
 - 우  수 -  
30,000천원
 - 장  려 -  
20,000천원

P152

“ “

보건소

보건소

사회복지과

략사업

○ 출산장려
      111,400천원
○ 임부 산 진찰비  
        20,000천원
○ 유아 양육비
      243,000천원
○ 셋째아 학자
       40,000천원

414,400 414,400  인구증가 조례        
 제정후 집행

“
보건  
생활환경
개선비

환경
개선 리

 301-12
재활용품 수집 
장려보상

20,000 20,000  지  근거조례를 
 제정한 후에 집행

P222

7. 세출 산안 조건부 승인조서

❍ 일반회계 세출 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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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기타 주문사항

 

《총무 원회》

 ○ 공무원에 한 포상  시상 이 부분 으로 보상하려고 

하는 산편성이 엿보이나, 공무원에 해서는 인 보상보다는 

인사 시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.

 ○ 국․도비 반환 내역을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바, 향후에는 보다 내실

있게 추진하여, 극 인 업무자세로 국․도비가 모자라서 일을 할 수 

없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극 이고 능동 인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

다하기 바람.

 ○ 우리군 내 교육기 에는 제 로 활용치 않고 있는 폐교부지가 상당히 

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므로, 향후 교육경비 지원 시 특별한 심을 가지고 

군유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.

《산업건설 원회》

 ○ 교통안  시설물의 앙분리  설치 시 사 에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 

한 설명회 등 주민들의 공감 를 형성한 후에 시행바람.

 ○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에 한 실질 인 유인효과를 하여 지원

산을 상향 조정 하는 등, 구체 인 지원계획과 련규정을 먼  

    제정한 후에 추진하기 바람.

 ○ 사이버 농원 련 업무 추진 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할 수 

있는 복합 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바람.

 ○ 농업발 기  운  시 이차보 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직  출

하는 등 실질 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함. 

 

   ➪ 이와 같은 사례 등을 참고하여 향후 산편성에 신 을 기하여야할 

것임.


